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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국내 육상운송과 항공운송 분야에 비하여 철도운송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피로관리 

논의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국외 육상 

및 항공 운송분야의 운수종사자 피로 관련 법령 및 피로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고, 유럽연합의 철도

종사자 피로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철도종사자 피로관련 법령 및 관리 방법 검토를 통

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철도종사자 ,  O R R ,  피로관리 ,  철도안전관리체계

1. 서 론

국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 운전시간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서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

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과 더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19. 3.30. 시행)을 활용하여 피로를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육상분야는 유럽연합,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은 법과 규정에서 최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

으며, 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준수하였는지 단속

하고 있다. 항공분야 국제기준 ICAO는 Annex 6, 

미국은 FAR(Federal Aviation Regulation), 

유럽은 EASA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교신저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 
철도승인처(kiseop@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 철도승인처

철도분야는 「Regulations 2006 (ROGS) 규

정 25」에 따라 철도 산업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피로 

관리 임무를 추가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내외 육상 및 

항공 운송분야의 운수종사자 피로 관련 법령 

및 피로관리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철도

종사자 피로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ORR 지침 「Managing Rail Staff Fatigue 

(January 2012)」에서 피로는 ‘장기간의 작업, 

과중한 작업량, 불충분한 휴식 및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피곤한 사람은 경각심이 

덜하고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져 반응과 

결정을 내리는 데 더 오래 걸리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일에 관심이 줄어들게 

되며,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고 수행에 악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경계 및 

모니터링, 의사 결정, 인식, 빠른 반응 시간,  

추적 능력, 기억과 같은 작업에서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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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침에서 모든 철도 고용주는 직원이 

ROGS에 정의된 대로 안전에 중대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 피로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복잡한 지에 대

해서는 주로 교대 근무, 상당한 초과 근무 

또는 안전을 요하는 작업이 수행되는지에 따라 

피로 통제방법을 3종류로 구분하며, Fig. 1과 

같다. 

Fig. 1  3종류 피로관리 방법

- “Section 4”에서는 직원이 교대근무나 

상당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거나 ROGS 하

에서 안전에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책임 고용주가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피로 통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Section 5”에서는 ‘피로 위험 관리 시

스템’을 다루며, 직원이 ROGS 하에서 직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철도 고용주와 관련이 있다. 

「HSG65 “Successfu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에 요약된 "POPMAR" 프레임 

워크에 따라 전사적 피로 위험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ROGS에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

하지 않을지라도, “Section 6”의 많은 내용

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Section 6”에서는 「ROGS 규정 25 

“Managing fatigue in safety critical 

work”」에 대한 ORR의 원본 (2006) 지침을 

대체, 업데이트 및 완성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단계에 따라 기존의 피로 관리 계획을 

고안했기 때문에 이 지침은 2006년 지침의 

원래 “the nine-stage ROGS approach” 접

근법을 유지한다. 따라서 직원이 ROGS 하에서 

안전에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Section 6”의 업데이트된 ROGS 지침과 기존 

피로제어를 검토하고, 기존의 조치가 “Section 

5”에 설명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the nine-stage ROGS approach” 가 

어떻게 조직의 안전관리시스템(SMS) 내에서 보다 

폭 넓은 전사 차원의 "POPMAR" 피로 관리 프

레임 워크의 일부를 형성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3. 결 론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종사자 피로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철도안전법령에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중요 안전

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운전업무종사자의 경우 

운전시간 포함),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여 철도

운영자등 및 철도종사자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조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철도종사자 피로위험시스템을 도입하여 철도

안전관리체계에 통합하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

으로 중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적정인력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철도종사자 

피로관리 관련 노와 사, 노와 노 간의 안전 

인식변화와 공동책임 의식, 긍정문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피로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및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철도종사자의 피로관리 관련 교육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등 발생 시 조사보고서 등에 

인적오류 중 피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반영하여 각각의 철도운영기관에 적합한 

피로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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